
4 예 산 총 칙

제1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

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 세입․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계 5,450,934,000 272,546,700

일 반 회 계 4,662,530,000 233,126,500

특 별 회 계 788,404,000 39,420,200

공 기 업 특 별 회 계 313,400,000 15,670,000

지역 개 발 기 금 운 영 313,400,000 15,670,000

기 타 특 별 회 계 475,004,000 23,750,200

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395,623,000 19,781,150

치 수 사 업 24,456,000 1,222,800

경 북 도 립 대 학 운 영 7,882,000 394,100

광 역 교 통 시 설 1,793,000 89,650

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45,250,000 2,262,500

제2조 세입․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․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6,923,400천원으로 한다.

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0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

서에서동일부문에있는정책사업 간의 경비는상호이용할수있다.


